
■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[별표 4의2] <신설 2024. 8. 30.>

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 기준(제13조의3제1항 관련)

1. 입지조건

공동육아나눔터는 보건ㆍ위생ㆍ급수ㆍ안전ㆍ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

하여 쾌적한 환경을 갖춘 곳에 설치해야 한다.

2. 규모

시설면적은 전용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.

3. 구조 및 설비

가. 일반기준

1) 공동육아나눔터의 구조와 설비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특성에 맞도록 해

야 한다.

2) 활동공간, 사무공간, 화장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
나. 세부기준

1) 활동공간은 냉ㆍ난방 및 통풍시설을 갖추고, 충분한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

도록 하며, 그 출입구는 비상재해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

직접 면(面)하게 해야 한다.

2) 사무공간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.

3) 공동육아나눔터 내부에 수세식으로 전용화장실을 설치해야 하고, 불가피하게

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이의 안전 및 위생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

한다.

4)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기구 등

을 비치하고,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
5) 그 밖의 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.

가) 벽 및 천장의 마감재료는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2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

에 따른 난연재료,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.

나) 커튼류 및 카펫 등은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1

조제2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.

다) 수돗물이나 「먹는물관리법」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에 맞는

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
라) 책상, 의자 등의 가구는 그 모서리가 둥글고 표면이 매끄럽게 처리되거나

모서리에 고무 등의 보호 장치가 설치된 것이어야 한다.


